
- 1 -

깃대형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협조

□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※ 붙임 자료 참고

○ 행사장 국기 게양

- 실내·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

국기를 게양하여야 함(국기의게양·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제12조제2항)

※ 다만,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
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
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.

○ 깃대형 게양

-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

오도록하여늘어뜨려달아야함(국기의게양·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제11조제4항)

- 깃대형의 경우 기관장실,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

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.

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

위치하도록 한다.(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)

-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

중앙에 설치하고,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

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.(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제11조)

○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방법

-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는 이괘(☲)가 왼쪽 위로

오도록 하여야 함(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제14조)

○ 가로기 게양

- 가로변에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 게양할 때(배너형 가로기)는

왼쪽국기의건괘(☰)는왼쪽위, 오른쪽국기의건괘는오른쪽위로가도록

해야 함(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제14조, 국기의게양·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제9조제8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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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로기용 국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

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(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

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)

- (V자형 꽂이)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과 나란히 하여 기둥의 도로

방쪽 면에 하나의 몸체로 설치 하고 V자형의 내각은 90도 이내로 하

여 부채꼴모양이 되도록 하고, V자형 꽂이와 배너형 꽂이를 함께 설

치할 때에는 V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보다 높게 설치하고, 이 경우

국기를 다른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해서는 아니된다.(국기의 게양·관리 및

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항)

-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

국기는 왼쪽,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 한다.(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

관한 규정 제9조제7항)

□ 기관 협조사항

○ 국기 관련 법령*을 숙지하여 공직자 등 교육·홍보를 강화하고,

소속·산하기관 및 시군구에도 적극 안내

- 사장에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통해영

상만으로국기를보여주는사례가없도록행사태극기점검철저

- 실내행사장또는방송송출시에깃대형국기를외국기또는다른기와 게양

할 때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4항 설치방법을 통해잘못 설치

하는사례가없도록행사태극기점검철저

* 행정안전부 홈페이지「국가상징 알아보기」배너(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 연계),

국기 관련 법령(대한민국국기법,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, 국기의 게양·관리

및 선양에 관한 규정) 참조

○ 청사 등에 게양(실내포함)된 국기의 깃면 및 가로기 등 수시 점검 후 조치

※ 오염·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고,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변색

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보수·교체(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)



- 3 -

붙임   올바른 국기 게양 방법 참고 자료

□ 행사장 국기 게양 시

올바른 게양(실물 국기+영상화면) 잘못된 게양(영상화면만 표출)
□ 깃대형 게양 시

 < 올바른게양 >

※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반드시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고, 가급적 행사장 내의 깃대형 태극기는 고정 배치

 < 잘못된 게양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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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시

2

3

(예시)

외
국
기

2개 이상의 태극기 태극기와 외국기

□ 가로기 게양 시

경사진 형태

(V자형)
깃면을 늘여다는 형태

(배너형)

※ 가로기 게양 방법(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 관련)

1. 국기만 게양할 때(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.)

감괘(☵)가 바깥쪽 위로

가야 함

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바깥쪽으로 가고,

건괘(☰)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

  ※ ｢국기의 게양‧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｣ 제2조(정의) 2. “가로기”란 가로(街(거리가)
路(길로))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.


